
임원 규정

제정 18.11.28

개정 20.06.08

제1조(근거)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산악연맹(이하“연맹”이라 한다) 규약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

임원 구성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한다. 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산악연맹 임원에게 적용한다. 

제3조(의무와 직무) ① 임원은 연맹 규약 제17조 1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한다. 

② 임원은 연맹 규약 제17조 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․의결을 할 수 있으며, 연맹 규약 제28조에 따

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

제4조(구성)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구성한다. 

1. 회장 1명

2. 부회장 7명 이내

3.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)

4. 감사 2인(회계감사, 행정감사)

② 연맹 규약 제22조 2항에 따라 임원의 수를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 할 수 있으나 시체육

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이사로 한정) 

③ 제1항 4호의 감사 중 회계감사는 규약 제26조 4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. 

제5조(임원의 임기) ① 연맹 규약 제29조에 따른다. 

제6조(임원기부금)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원기부금을 매년 납부를 하여야 한다. 

1. 회장 : 일천만원

2. 부회장 : 이백만원

3. 이사 : 삼십만원  

② 임원 기부금은 납부는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7조(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) 

① 결격사유는 연맹 규약 제30조에 따라야 한다. 

② 해임은 연맹 규약 제14조 및 규약 제31조에 따라야 하며 단, 본 규정 제6조에 따라 임원기부금

을 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 차기년도부터 임원직은 해임된다. 

③ 제1항에서 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 이외의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. 

1. 연맹의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

2. 임원간의 화합을 방해하는 경우

④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해임일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, 이사회에 보고 하여 심의․의



결한 후 차기 총회에서 의결하여야한다. (개정 20.06.08)

⑤ 제7조 1항에서 3항까지의 임원의 해임 및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, 회장은 결원된 이사를 

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의결하여야 한다. (개정 20.06.08) 

제8조(규정 해석)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, 수정이 있을 때마다 이

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

②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맹 규약을 우선시 한다. 

부    칙 (2018. 11 . 28  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 (2020. 06 . 08  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
